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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 보도자료 2025. 4. 10. 06시 이후
 

국내 포털 ‘대선 대비 체제’ 돌입  
후보자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엄격하게 제한

“중앙선관위 또는 관할 선관위 지침 또는 결정에 따라 처리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 주요 포털 및 커뮤
니티들도 대선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김민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
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등 전 회
원사에게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정 적용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
선인이 확정된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KISO 회원사
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여기서 ‘후보자 등’이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
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그리고 앞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를 말한다. 

선거 기간 후보자 등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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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이뤄지게 되므로 후보자 등은 KISO 회원사가 아닌 중앙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후보자 등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면 
KISO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
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KISO 선거 관련 정책규정은 ‘게시물 및 검색어의 처리 제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이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유권
자에게는 보다 많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KISO는 중앙선관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선거 기간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거 기간 KISO와 중앙선관위는 핫라인을 구축하
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ISO 회원사는 지난 2012년부터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선거 기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게시물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오
늘의유머‧뽐뿌‧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김민호 KISO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유
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공정
선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김성덕 정책팀장(dubitas@kiso.or.kr)


